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33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9일

서울특별시장

1. 대상지

   가. 명    칭: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15,142.5 2024. 5. 9.

신규
※ ’24년 제4차 전문가 자문회의

(’24. 5. 2. 의견: 적정)

2 마포구
합정동 369번지

일대

합계 98,146.0

구역 확대
※ ’24년 제4차 전문가 자문회의

(’24. 5. 2. 의견: 적정)

기존 90,243.0 2022. 10. 27.

제척 12,654.0 2022. 10. 27.(실효)

추가 20,557.0 2024. 5. 9.

3 마포구
중동 78번지

일대

합계 18,582.0
구역 축소

※ ’24년 제4차 전문가 자문회의
(’24. 5. 2. 의견: 적정)

기존 68,000.0 2022. 10. 27.

제척 49,418.0 2022. 10. 27.(실효)

2. 권리산정기준일: 2024. 5. 9.(신규 고시 및 구역 확대 부분)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3.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

에 따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

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본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2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지역 내 모아주택 모아타운 관련 사업추진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소유권 이전 및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도면

  1.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2. 마포구 합정동 369번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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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마포구 중동 78번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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